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50호 2016. 1. 12. (화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6-2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하동군 고시 제2016-3호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고향의강(횡천강) 조성사업)․ ․ ․ ․ ․ 5
○ 하동군 고시 제2016-5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07차․ ․ ․ ․ ․ ․ ․ ․ ․ ․ ․ ․ ․ ․ ․ ․ ․ ․ ․ ․ ․ ․ ․ 21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5-1128호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 ․ 23
○ 하동군 공고 제2015-1129호  하동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및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29

○ 하동군 공고 제2015-1140호
 하동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비굴착공법선정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 하동군 공고 제2016-5호 2016/2017년 해양수산사업 신청공고․ ․ ․ ․ ․ ․ ․ ․ ․ ․ ․ ․ ․ ․ ․ ․ ․ ․ ․ ․ 38
○ 하동군 공고 제2016-16호 주민투표, 주민소환, 조례제정및개폐청구 주민수 공표․ ․ ․ ․ ․ ․ ․ ․ ․ ․ 44

회

람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감사실  (055)880-2041, 행정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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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공 보
( 2 ) 제 450 호

하동군 고시 제 2016-2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지적기준점성과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

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일

하  동  군  수

■ 지적도근점(복구)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소재지 원점

좌표
설치일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X Y

도근점 650
고전면 전도리 

산145-2
중부 167619.65 271759.02 2015.10.29.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651
고전면 전도리 

산145-2
중부 167801.26 271740.88 2015.10.29.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677
고전면 대덕리 

1088-2
중부 168764.21 274612.93 2015.09.2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685
고전면 명교리 

619
중부 170589.59 277711.56 2015.09.2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701
고전면 성천리 

672
중부 170939.11 274810.26 2015.09.2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702
고전면 성천리 

672
중부 170983.17 274884.06 2015.09.2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703
고전면 성천리 

산75-1
중부 171380.21 275125.42 2015.09.2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705
고전면 성천리 

574-3
중부 171599.73 275319.39 2015.09.2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707
고전면 성천리 

40
중부 172583.31 274771.02 2015.09.2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708
고전면 성천리 

97
중부 172743.01 274784.63 2015.09.2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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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공 보
( 3 ) 제 450 호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소재지 원점

좌표
설치일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X Y

도근점 720
고전면 성천리 

1218
중부 171429.19 274059.35 2015.09.2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745
고전면 전도리 

410-5
중부 167072.30 272686.76 2015.09.2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759
고전면 범아리 

989-3
중부 168535.18 272682.42 2015.09.2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768
금남면 덕천리 

1005
중부 165936.52 275621.58 2015.10.07.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777
금남면 중평리 

661
중부 164333.70 282719.60 2015.10.07.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781
금남면 진정리 

1038-4
중부 165172.65 274447.38 2015.10.02.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785
금남면 계천리 

1018
중부 166045.70 273199.00 2015.10.07.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787
금남면 계천리 

999-9
중부 166234.44 273646.07 2015.10.07.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808
금남면 대송리 

970
중부 163453.04 277384.14 2015.10.07.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145
금성면 진정리 

821
중부 165598.77 274588.54 2015.10.07.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146
금성면 진정리 

772-2
중부 165642.14 274671.08 2015.10.07.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241
금남면 노량리 

742-1
중부 161412.50 278607.05 2015.10.07.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248
금남면 노량리 

478-2
중부 161383.11 279687.81 2015.10.07. 맨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251
금남면 노량리 

827
중부 161456.52 280171.51 2015.10.07.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252
금남면 노량리 

826
중부 161485.29 280256.24 2015.10.07.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485
금남면 노량리 

산6-25
중부 162640.13 280536.25 2015.10.07.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662
금남면 계천리 

670
중부 165740.23 273265.79 2015.10.07.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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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공 보
( 4 ) 제 450 호

■ 지적삼각보조점(설치)

점명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점

평면좌표

설치일자
표지

재질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보73

금성면 

갈사리 

786-3

34-56-56.
6754

127-46-57.
4886

26.231 중부
271490.39 261725.14

2015.08.18. 철재
세계

34-56-45.
5299

127-46-54.
7888 161417.16 271416.07 지역

보74

금성면 

갈사리 

1243

34-56-39.
7171

127-46-51.
9409

3.926 중부
271353.70 261201.42

2015.08.18. 철재
세계

34-56-28.
5704

127-46-49.
2417

160893.46 271279.40 지역

보75

금성면 

갈사리 

142-29

34-56-25.
6025

127-47-08.
1442

3.997 중부
271768.29 260769.66

2015.08.18. 철재
세계

34-56-14.
4556

127-47-05.
4462

160461.74 271693.98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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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공 보
( 5 ) 제 450 호

하동군 고시 제2016-3호

고향의 강(횡천강)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향의 강(횡천강)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4일

하 동 군 수

1. 하천공사의 명칭: 고향의 강(횡천강) 조성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고향의 강 조성을 위한 하천공사

나. 사업개요 : 하천정비 L= 9.3㎞

3. 시행지역의 위치 : 경남 하동군 횡천면 ∼ 청암면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하동군

나. 주 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년월일

(당초) 2014. 3. ~ 2016. 12.

(변경) 2014. 3. ~ 2018. 12.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 토지 및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 붙임참조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붙임참조

※. 기타 사항은 시행기관인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

(☎ 055-880-25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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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 450 호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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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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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공 보
( 8 ) 제 450 호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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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공 보
( 9 ) 제 450 호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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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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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5)



- 16195 -

하 동 군 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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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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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공 보
( 12 ) 제 450 호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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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공 보
( 13 ) 제 450 호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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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공 보
( 14 ) 제 450 호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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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공 보
( 15 ) 제 450 호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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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공 보
( 16 ) 제 450 호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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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공 보
( 17 ) 제 450 호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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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공 보
( 18 ) 제 450 호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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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공 보
( 21 ) 제 450 호

하동군 고시 제2016-5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107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

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

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 7.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길 186-1 외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1. 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

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

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

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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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공 보
( 22 ) 제 450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

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741-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길 

186-1

20160107 20070618 술상이라는 법정리명 반영 　

건물번

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산70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개치미동길  

121

20160107 20070618
개치와 미동의 마을명을 

합성하여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

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254-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263-12

20160107 20070618

도로시점이악양중심으로부

터서쪽에위치하는 방향성 

부여

　

건물번

호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성두길  

87-13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성두길  

87-15

20160107 20070618

마을 앞들에 고인돌이 북

두칠성 별자리처럼 놓여져 

있었다는 지형적 조건에 

유래된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

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338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  

145-60

20160107 20070618 옛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

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산156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삼장길 

139

20160107 20080402

연산조때 유명한 조지서가 

생장안 곳인데 지족당이 9

번 장원을 하여 붙여진 자

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

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69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삼장길 

67-1

20160107 20080402

연산조때 유명한 조지서가 

생장안 곳인데 지족당이 

9번 장원을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

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179-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산서원

길  53-5

20160107 20080402
옥산서원이 위치한다 하여 

옥산서원길로 명명
　

건물번

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311-1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1길 

41

20160107 20090302

목도라는 자연마을이름을 

사용하여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

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096-1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매자신방

길  387

20160107 20090302

매자와 신방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자연마을이름을 

합성하여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

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09-2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양로  

215-5

20160107 20090302

진교면과 양보면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 진교면의 

"진"과 양보면의 "양"으로 

도로의 진행방향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번

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212-5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단로  

515-1

20160107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

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433-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245

20160107 2009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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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공 보
( 23 ) 제 450 호

하동군 공고 제 2015-1128 호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부적절한 조문 삭제 및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서 군수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춰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단장은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안 삭제)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 미리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안 제9조1항)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26까지 하동군(참조 : 안전총괄과, 전화880-2254, FAX 880-

2249, yesshow@korea.kr)에【별지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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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공 보
( 24 ) 제 450 호

【별지】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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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공 보
( 25 ) 제 450 호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16.  1.  .

제  출  자 : 하 동 군 수

1. 개정이유

  ❍ 부적절한 조문 삭제

  ❍ 상위 법령인「자연재해책법 시행령」에 맞게 조문 수정.

2. 주요내용

  ❍ 제6조제1호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단장은 단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원 사망의 경우 총회 의결이라는 별다른 조

치가 필요 없이 단연히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함으로 해임사유로 부적절함.

(조문삭제)

  ❍ 제9조제1항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연재해대

책법」제61조에서는 군수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수정

이 필요함. (조문수정)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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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공 보
( 26 ) 제 450 호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규제개혁

 라. 다른 시․군 입법선례 : 

   -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마.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바.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6.  1. 6. ～  2016. 1. 16. (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 공보, 일간지, 홈페이지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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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공 보
( 27 ) 제 450 호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6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

집할 때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재난의 예방·대비·대

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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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공 보
( 28 ) 제 450 호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해임)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 5. (생  략)

제6조(해임)

  1. <삭  제>

  2. ~ 5. (현행과 같음)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할 때

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

  ②·③ (생  략)

제9조(소집)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

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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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공 보
( 29 ) 제 450 호

 하동군 공고 제 2015-1129 호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2.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조문 수정하고, 인용조문이 잘못 적용된 부분을 일부 수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 제7조 “영 제74조제1항마목에”를 “영 제74조제6호에”으로 (수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10조 4호(수정)

      ⇒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과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 시행규칙 “제13조(위원회 구성)”을 조례 제10조에 포함되어 (삭제)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26까지 하동군(참조 : 안전총괄과, 전화880-2253, FAX 880-2249, cjg2261@korea.kr)에

【별지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 동 군 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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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제 450 호

【별지】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하 동 군 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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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제 450 호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16.  1.  .

제  출  자 : 하 동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에 맞게 조문 수정하고,

  ❍ 인용조문이 잘못 적용된 부분을 일부 수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7조 “영 제74조제1항마목에”를 “영 제74조제6호에”으로 (수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

의 1이상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10조 4호(수정)

     ⇒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과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

촉한다. 다만 위원 중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 시행규칙 “제13조(위원회 구성)”을 조례 제10조에 포함되어 (삭제)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

 라. 다른 시․군 입법선례 :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조례」

하 동 군 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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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조례 시행규칙」

 -「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시행규칙」

 마.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바.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6.  1. 6. ～  2016. 1. 26. (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 공보, 일간지, 홈페이지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하 동 군 공 보
( 33 ) 제 45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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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 “영 제74조제1항마목”을 “영 제74조제6호”로 한다.

제10조제4호 “군 소속 실과소장 중 시행규칙이 정하는 자가 된다.”를 “실과

소장과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 34 ) 제 45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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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

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1항마목에 따라 군이 

지급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

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로 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

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6호에 --------------------

-------------------------------------------------

--------------------------------------.

제10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실과소장 중 시행규칙이 정하

는 자가 된다.

⑤ (생  략)

제10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실과소

장과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

원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

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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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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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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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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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원회의 구성)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

례」제10조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은 기획감사실장·도

시건축과장·행정과장·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농업정책과장·소득지

원과장·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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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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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고 제2015 -1140호

하동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비굴착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공고

「하동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추진을 위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 부분보수

공법의 공법선정 기술제안서의 평가 결과 다음의 업체가 선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하   동   군   수

  □ 기술제안서 평가결과(전체보수) 

순위 회 사 명 대  표 소  재  지 신기술(특허)
인증번호 비고

1 테크줌코리아(합) 조성현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59 환경 제389호 채택

2 ㈜라텍이엔지 정재금 서울시 성북구 창경궁로 324 환경 제310호

3 ㈜나스텍이엔씨 박성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5 건설 제636호

4 ㈜로터스지이오 박병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39 환경 제371호

5 ㈜엔코텍 박재성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 18,
303 건설 제687호

.

  □ 기술제안서 평가결과(부분보수) 

순위 회 사 명 대  표 소  재  지 신기술(특허)
인증번호 비고

1 ㈜케이디교역 김민영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12나길 
32, 306호

환경 제426호 채택

2 ㈜무성건설 홍기동 부산시 동래구 안락로  81
특허 

제10-13558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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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공 보
( 38 ) 제 450 호
하동군 공고 제2016-5호

2016/2017년 해양수산사업 신청공고 (안)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16/2017년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 신청방법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일

하  동  군  수

▣ 신청방법(요령)

1. 신청대상 :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개인 등

2. 대상사업 : 붙임내역참조

○ 2016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대상 사업임

○ 2017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시달 시 사업이 변경 될 수 있음

※ 붙임 사업 외 신규 사업은 하동군 경제수산과로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기간 : 2016. 1. 6.∼2016. 2. 4.

4. 신청장소 : 하동군청(경제수산과), 읍·면 사무소

5. 신청안내기관

○ 사업담당부서 : 경제수산과 해양개발(880-2443~2444), 어업생산(880-2453~2455)

○ 읍·면사무소 : 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

○ 유 관 기 관 :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

5.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군, 읍·면 사무소, 남해사무소, 하동군수협에 비치)

○ 대출신청자료(대출 신청액이 있는 사업에 해당)

○ 사업계획서(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만 작성)

○ 보조사업 이력서(보조사업을 받은 실적이 있는 신청자)

○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록실적이 있는 경우)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 사업별 시행지침에서 요하는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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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신청대상 해양수산사업

사업명 지원단가
지원율(천원)

신청자격
계 보조 자담

계 20건 1,891,830 1,264,040 627,790

굴패각 친환경
처리사업 예산범위 내 40,000 32,000 8,000 어업인, 어촌계,

수협 등
수산물

저온시설 지원
예산범위 내 60,000 30,000 30,000 어업인 및 단체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1대당
30백만원 90,000 63,000 27,000 어업인 및 단체

수산특산물
포장재 지원

예산범위 내 54,000 27,000 27,000 어업인 및 단체

수산가공품
포장시설 등 지원

예산범위 내 140,000 70,000 70,000 어업인 및 단체

어선인양기
대차 구입지원

대당
5백만원 20,000 20,000 - 어촌(업)계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대당
100백만원 200,000 160,000 40,000

육상해수,
종묘생산어업인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 예산범위 내 420,000 294,000 126,000 가두리양식어업자

(적조피해어가)

고효율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사업

척당
25백만원 261,000 156,600 104,400 어업인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사업

초단파무선전화
대당 1.2백만원

30,000 18,000 12,000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사업

구명조끼
벌당 14만원

1,400 840 560 어업인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

개소당
50백만원 50,000 40,000 10,000 어촌계

불가사리
구제사업 예산범위 내 18,000 18,000 - 어업인, 어촌계,

지역환경단체 등

가두리양식어장
액화산소 지원사업 예산범위 내 30,000 30,000 가두리양식

어업인

어업생산
기반시설 설치 예산범위 내 100,000 50,000 50,000 어업인, 어촌계,

수협 등

재첩 선별기 지원 개소당
30백만원 30,000 21,000 9,000 어업계, 어업인,

단체 등

유어장 조성사업 예산범위 내 100,000 70,000 30,000 유어장 지정
어촌계

내수면 낚시터 조성 예산범위 내 100,000 70,000 30,000 어업인, 어업계,
단체 등

소형어선
항해장비 지원

대당
4백만원 51,430 36,000 15,430 어업인

소형어선
자동화시설 지원

대당
5.5백만원 96,000 57,600 38,400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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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신청대상 해양수산사업

사업명 지원단가
지원율(%)

신청자격
보조 융자 자담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대당
100백만원 80 - 20 육상해수, 종묘생산어업인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개소당 
14.4백만원 100 - 어촌휴양마을 지정 어촌계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유어장 및 낚시터
ha당 1백만원 100 - - 어촌계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개당
5천원(60ℓ기준) 40 - 60 면허소유자, 연안자망 및 통발

어업허가가 있는 어업인

친환경부표보급 
지원사업

개당
2만원(60ℓ기준)

70 - 30 면허소유자, 연안자망 및 통발
어업허가가 있는 어업인

굴패각 친환경
처리사업

굴패각 자원화
처리비용 지원 80 - 20

굴 박신(굴까기) 또는 가공 
하는 어업인, 어촌계, 수협 등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

가두리양식
어업자 70 - 30 가두리양식

어업자

생분해성어구
보급 시범사업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과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 지급
100 - - 연안자망 및 통발 

어업허가가 있는 어업인

고효율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사업

척당
25백만원 60 - 40 연안어업허가 어선 및 

관리선 소유자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생활)

개소당
국비 10억원 60 - 40 수협, 어촌계, 어업인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대당
30백만원 80 - 20 양식어업인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톤당
10백만원 100 - - 어촌(업)계

경남추천상품(QC)
수산물활성화 지원 한도액 없음 60 - 40 경남 추천상품 지정

품목 업체

공동브랜드 (청경해)
박스 등 제작지원 한도액 없음 60 - 40 청경해 브랜드 사용지정

품목(업체)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지원 한도액 없음 80 - 20 수협, 수산물 수출업체,

경남도QC지정업체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 한도액 없음 80 - 20 수협, 수산물 수출업체,

경남도QC지정업체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

개소당
50백만원 80 - 20 어촌계

다목적 해상공동
작업대 설치지원

개소당
100백만원 80 - 20 어촌계

불가사리
구제사업 한도액 없음 100 - - 어업인, 어촌계,

지역환경단체 등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사업

초단파무선전화
대당 1.2백만원

60 - 40 연안어업허가 어선

※ 상기 사업 외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을 시는 우리군 경제수산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 및 지원율은 2016년도 기준이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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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사 업 신 청 서(제6조제1항 관련)

신

청

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

주  소

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단체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액이 3천만원(어업인후계자 지원사업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16226 -

하 동 군 공 보
( 42 ) 제 450 호
[별지 제6호서식]

사  업  계  획  서(제16조 제2항 관련)

1. 사업의 개요

○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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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제 450 호

[별지 제2-1호서식](제6조제3항 관련)

보조사업 이력서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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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공 보
( 44 ) 제 450 호

하동군 공고 제2016-16호

주민투표청구권자총수및주민투표청구를위한주민수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 및 하동군주민투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투표청구권자 총수와 주민투표를 위하여 연서하여야할 주민의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

43,744명
(내국인 43,704 / 재외국민 16 / 외국인 24)

6,250명 이상

▲ 내국인 : 2015년 12월 31일 현재 하동군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선거권이없는자는제외)

▲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및 주민등록된 재외국민

▲ 외국인 : 2015년 12월 31일 현재 하동군에 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자

▲ 하동군주민투표조례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청구를 실시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로 한다.

2016년 1월 7일

하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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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공 보
( 45 ) 제 450 호

하동군 공고 제2016-16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총수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 제5항,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주민소환투

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다음과 같

이 공표합니다.

1. 하동군수

읍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총수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비 고

최소기준 15/100

합 계 43,728 6,560 - 5개이상의읍․면에서

읍․면별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15/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최소기준 산정

ㆍ기본은 읍면별 총수 *

15/100

․그 총수가 1만분의 5

미만인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5로 한다.

(5÷10,000)×43,728명

= 22명(우리군 없음)

- 1만분의 100을 초과하

는 경우에 서명을 받아

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 100으로 한다.

(100÷10,000)×43,728명

= 438명

하동읍 8,997 438

화개면 3,025 438

악양면 3,478 438

적량면 2,024 304

횡천면 1,895 285

고전면 2,310 347

금남면 3,721 438

금성면 3,335 438

진교면 5,728 438

양보면 1,945 292

북천면 1,774 267

청암면 1,395 210

옥종면 4,101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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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공 보
( 46 ) 제 450 호

2. 하동군의회

선거구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총수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비 고

지역선거구 읍면 최소기준 20/100

가 선거구

합 계 8,527 1,706 - 1개 이상의 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 1만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할 서명인수는
1만분의 100으로 한다.
(100 ÷ 10,000) × 8,527명 = 86명

화개면 3,025 86

악양면 3,478 86

적량면 2,024 86

나 선거구

합 계 13,202 2,641 - 1개 이상의 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 1만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할 서명인수는
1만분의 100으로 한다.
(100 ÷ 10,000) × 13,202명 = 133명

하동읍 8,997 133

횡천면 1,895 133

고전면 2,310 133

다 선거구

합 계 12,784 2,557 - 1개 이상의 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 1만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할 서명인수는
1만분의 100으로 한다.
(100 ÷ 10,000) × 12,784명 = 128명

금남면 3,721 128

금성면 3,335 128

진교면 5,728 128

라 선거구

합 계 9,215 1,843 - 2개 이상의 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 1만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할 서명인수는
1만분의 100으로 한다.
(100 ÷ 10,000) × 9,215명 = 93명

양보면 1,945 93

북천면 1,774 93

청암면 1,395 93

옥종면 4,101 93

2016년 1월 7일

하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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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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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고 제2016-16호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하동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15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

상의 주민총수와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

상의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기관명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권자
총         수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

(총수의 1/50 이상)

비고

하동군 43,744명 875명 이상

2016년    1월    7일

하    동    군    수


